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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

청  구  취  지

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부당이1. 0000. 00. 00. 0000 00000 

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

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. 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 구  원  인

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호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1. 0000 00000

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, 0000. 00. 00. ' 45,900,000

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2012. 4. 24. 2013. 7. 11. 5% , 

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% ' , 0000. 00. 

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 호증 판결문 사본 갑제 호증 판결확정증명서00. ( 1 , 2 ).



이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2. 

렀습니다.

입  증  방  법

갑 제 호증           판결문 사본1. 1

갑 제 호증           판결확정증명서1. 2

첨  부  서  류

위 입증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통1. 1

소장부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1. 1

송달료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통1. 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.   .   .○○ ○ ○

위 원고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○○○  

지방법원  귀중○○


